
화학기업, 부당특약 강요행위 금지
공정위, 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하청기업 권리 강력보호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일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했다.

제ㆍ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

효로 하며, 하청기업에게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차 하청기업이 2차 하청기업에게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으며, 1차 하청기업이

부도나면 원청기업 2ㆍ3차 하청기업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제조업 원청기업이 원재료를 공급할 때 하청기업이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청기업이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된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하청기업의 개량기술은 하청기업이 우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원청기업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지금껏 하청기업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기술지도, 훈련 등을 하면 해당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이 부담토록 했으며,

1차금속업종은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워 하청기업의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음식료업종에서는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의 원청기업 검사기간을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기간 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

다”며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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